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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19년 기준 67,0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문화가족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9,482가구로 나타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수원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자국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

￭ 대안적 방안으로 자국의 방송을 시청(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방송 적용가능성 검토

정책제안

￭ ①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②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 검토

  ③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에 적합한 업체 확인 및 리스트업 

  ④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을 위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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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수가 많은 도시를 시·군·구별로 구분하였을 때, 

경기도 안산시가 9만2천787명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수원시가 6만7천73명으로 

뒤를 이음

○ 2017년 58,302명, 2018년 63,931명, 2019년 67,07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수원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함과 동시에 자국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이에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방송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2    연구의 목적

○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향상 모색

○ 해마다 증가하는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자국의 방송을 시청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

○ 글로벌방송 지원이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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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1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1) 외국인주민 현황

○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2017년 58,302명에서 2019년 67,0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따라 수원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8%에서 

2019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 중 남성은 34,055명으로 여성 33,018명보다 많음 

○ 행정구역별 외국인주민 분포를 살펴보면, 팔달구가 전체 인구의 12.4%인 23,416명으로 

가장 높음. 반면 영통구가 전체 인구의 3.2%인 11,664명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임

연도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외국인주민

계(B) 남 여

2017

수원시 전체 1,216,996 4.8 58,302 29,426 28,876

장안구 295,436 3.5 10,385 5,218 5,167

권선구 364,650 4.4 16,150 7,785 8,365

팔달구 206,092 10.6 21,823 11,214 10,609

영통구 350,818 2.8 9,944 5,209 4,735

2018

수원시 전체 1,218,843 5.2 63,931 32,528 31,403

장안구 288,719 4.1 11,888 6,044 5,844

권선구 379,834 4.9 18,467 8,925 9,542

팔달구 194,299 11.8 22,891 11,955 10,936

영통구 355,991 3.0 10,685 5,604 5,081

2019

수원시 전체 1,214,986 5.5 67,073 34,055 33,018

장안구 282,288 4.5 12,605 6,349 6,256

권선구 374,770 5.2 19,388 9,402 9,986

팔달구 189,052 12.4 23,416 12,317 11,099

영통구 368,876 3.2 11,664 5,987 5,677

[표 1] 행정구역별 외국인주민 분포 현황 

(단위 : 명, %)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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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67,073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56,186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6,023명으로 나타남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는 팔달구(20,451명), 

권선구(15,339명), 장안구(10,413명), 영통구(9,983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수원시 전체 56,186 6,023

장안구 10,413 1,154

권선구 15,339 2,213

팔달구 20,451 1,989

영통구 9,983 667

[표 2]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 취득여부 

(단위 : 명)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수원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국적 출신이 

24,608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베트남 3,342명, 일본 491명, 미국 440명, 

필리핀 339명, 대만 336명, 인도네시아 102명, 영국 89명, 프랑스 49명, 독일 43명, 

기타 5,988명으로 나타남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계 35,827 6,548 9,508 12,809 6,962

중국 24,608 4,012 7,816 11,398 1,382

미국 440 60 51 62 267

일본 491 60 95 70 266

베트남 3,342 1,297 582 299 1,164

독일 43 9 6 5 23

필리핀 339 68 137 48 86

영국 89 17 10 12 50

프랑스 49 12 7 11 19

대만 336 87 58 89 102

인도네시아 102 36 15 16 35

기타 5,988 8910 731 799 3,568

[표 3] 수원시 국적별 외국인 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검색일자: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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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현황

○ 수원시 다문화가구는 2017년 8,761가구에서 2019년 9,482가구로 꾸준히 증가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는 권선구로 

총 3,449가구가 거주, 그다음으로 팔달구 2,769가구, 장안구 1,803가구, 영통구 

1,461가구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원시 전체 8,761 9,098 9,482

장안구 1,699 1,751 1,803

권선구 2,992 3,308 3,449

팔달구 2,800 2,697 2,769

영통구 1,270 1,342 1,461

[표 4] 수원시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 호)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earch/search.do) 검색일자: 2021년 2월 25일

○ 수원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은 2017년 23,493명, 2018년 24,671명, 

2019년 25,72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다문화가구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는 

권선구로 총 9,455명, 그 다음으로 팔달구 6,960명, 장안구 5,100명, 영통구 4,207명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원시 전체 23,493 24,671 25,722

장안구 4,765 4,986 5,100

권선구 8,033 9,038 9,455

팔달구 6,914 6,755 6,960

영통구 3,727 3,912 4,207

[표 5] 수원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 

(단위 : 명)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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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 수원시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를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규정

○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지원사업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구성

○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서 기초생활 적응,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취업지원 교육·훈련,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구분 지원사업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4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 할 수 있는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5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0조의 아동보육·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 인식 
전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5]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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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현황

○ 수원시는 수원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2020년~2024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실시

○ 비전은 외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수원

○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비전과 5대 정책목표, 정책목표별 9개 중점과제, 중점과제별 

31개 세부과제로 구성

○ 5대 정책목표는 ‘보편적 인권과 안정적 정착’, ‘다양한 사회참여 분위기조성’,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다양성 존중과 동반성장’, ‘협력적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9개 중점과제는 외국인 기본생활보장,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조성, 사회참여 

확대, 자립역량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다문화 어울림 수용성 

확대, 다문화 인식 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확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구분

○ 31개 세부과제는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확대, 긴급지원사업, 외국인주민 봉사단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 운영 등

○ 외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수원을 위해 5대 정책목표에 맞는 다양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자국에 대한 

정보 습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이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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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1. 보편적 인권과 

안정적 정착

1-1 외국인 기본생활 보장

①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확대

② 생활정보 관련 통번역 서비스 제공

③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⑤ 통합 콜센터를 통한 종합 상담 

1-2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조성

① 긴급지원사업

②폭력피해여성 일시지원시설 운영

③ 다문화가정 출산준비 교실

2. 다양한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2-1 사회참여 확대

① 외국인주민 봉사단 운영

② 다(多)누리꾼 운영 활성화

③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④ 결혼이민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3.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3-1 자립역량 교육 확대

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②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③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교육 및 상담

④ 한국어 교육 운영

⑤ 4060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3-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②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운영

③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운영

④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4. 다양성 존중과 

동반성장

4-1 다문화 어울림 수용성 확대
①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② 다문화 도서관 운영

4-2 다문화 인식 개선
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확대 실시

②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5. 협력적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확대

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 운영

②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③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5-2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① 수원권 대학교 국제교류협의회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정보 콘텐츠 활성화

[표 6]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현황

자료: 이영안(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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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사업 수원시 적용가능성 검토

1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례 - 순창군

1) 외국인주민 현황

○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2017년 916명에서 2019년 1,055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순창군 전체 인구 중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에서 

2019년 4.0%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순창군 거주 외국인주민 중 여성이 647명으로 남성 408명보다 많음 

○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많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음

연도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외국인주민

계(B) 남 여

2017 순창군 전체 27,017 3.4% 916 350 566

2018 순창군 전체 27,136 3.5% 959 353 606

2019 순창군 전체 26,642 4.0% 1,055 408 647

[표 8] 순창군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1,055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527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39명으로 나타남

구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순창군 527 139

[표 9] 순창군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 취득여부 

(단위 : 명)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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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창군 다문화가족 현황

○ 순창군 다문화가구는 2017년 1,246가구에서 2019년 1,263가구로 소폭 증가

○ 행정구역별로는 순창읍 431명, 복흥면 175명, 쌍치면 102명, 동계면 99명, 팔덕면 

93명, 구림면 90명, 금과면 87명, 인계면 66명, 풍산면 63명, 적성면 31명, 유동면 

26명으로 나타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창군 전체 1,246 1,268 1,263

순창읍 423 437 431

인계면 69 72 66

동계면 77 90 99

적성면 25 18 31

유동면 26 21 26

풍산면 68 73 63

금과면 81 94 87

팔덕면 83 88 93

복흥면 192 174 175

쌍치면 112 110 102

구림면 90 91 90

[표 10] 순창군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 호)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순창군 다문화가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309가구이며,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

계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309 48 63 44 112 6 4 5 22 5

[표 11] 외국인주민 분포 현황 

(단위 : 가구)

자료: 순창군 내부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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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개정 이유 및 필요성

Ÿ 모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 여성에게 자국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그리움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Ÿ 다문화자녀에게 부모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장을 넓히고 이중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 지원 근거

Ÿ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Ÿ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한국어교육, 다문화서비스 제공,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5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동반 모국방문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종, 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 
글로벌 방송지원 등 정서적 안정지원 <개정 2019.11.15.>

6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11]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1년 2월 16일

4)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4 

Ÿ 글로벌 방송지원은 순창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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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창군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예산

○ 지원내용

Ÿ 다문화가구 실시간 자국방송시청 채널 지원

Ÿ 셋톱박스* 설치비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료(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셋톱박스 –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일반 TV로 송출해주는 기기
○ 소요예산

Ÿ 순창군 다문화가구 수는 총 309가구(2019년도 기준)

구분

글로벌방송 지원 설치비·이용료 소요 예산

계 41,715

셋톱박스 설치비 309가구 ×70천원 = 21,630

이용료 309가구 ×13천원 × 5개월(8월~12월) = 20,085

[표 12] 순창군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설치비·이용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이용료 지원 선정기준

Ÿ 이용료는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Ÿ 이용료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구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상

이용료

지원금액
100 90 80 70 60

[표 13]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단위 : %)

자료: 순창군 내부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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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지원방법

Ÿ 글로벌 방송업체와 업무협약 후 방송업체에 월 1회 이용료 지급

Ÿ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확인

6) 글로벌방송 담당 기관

○ 글로벌 방송업체(주식회사 노즈게이*)와 업무협약

          * 주식회사 노즈게이(nosegay) - 세계 인기 케이블 채널의 실시간 TV와 VOD 서비스 제공 

2    수원시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적용가능성 분석

1)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설치비·이용료 추정

○ 수원시 다문화가구는 2019년도 기준으로 9,482가구로 파악

Ÿ 외국인주민의 경우 일정기간 근로 후 본국으로 복귀하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글로벌방송의 대상자로 판단됨

○ 수원시 다문화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글로벌방송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 분석

Ÿ 설치비: 9,482가구 × 셋톱박스 설치비(70천원) = 663,740천원

Ÿ 이용료: 9,482가구 × 월 이용료*(15천원) × 12개월 = 1,706,760천원

            * 월 이용료 – 최저 사용료(15천원)로 적용
Ÿ 수원시 글로벌방송 지원 적용가능성 검토이므로 월 이용료를 최저 사용료(15천원) 

기준으로 수원시 모든 다문화가구 수로 추정

Ÿ 추후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선별지원 시 이용료 변동 가능성 있음

Ÿ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선별지원 시 소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신청서 

작성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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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방송 지원 설치비·이용료 소요 예산

계 2,370,500

셋톱박스 설치비 9,482가구 × 70천원 = 663,740

이용료 9,482가구 × 15천원 × 12개월 = 1,706,760

[표 14] 수원시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 설치비·이용료 추정

(단위 : 천원)

2) 다문화 글로벌방송 이전비 추정

○ 다문화 글로벌방송 지원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분석 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 글로벌방송 지원으로 인해 새로운 업체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전비 추정해야 

함

○ 글로벌 방송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하여 글로벌방송을 지원할 

경우, 셋톱박스 설치비만 발생

○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이전비는 발생하지 않음

○ 새로운 거주지에 셋톱박스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

○ 단, 타 지자체로 이사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셋톱박스 반납 원칙

3) 다문화 글로벌방송 담당 기관 

○ 글로벌 방송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국의 방송을 시청(청취)할 수 있도록 체결할 경우 

업무협약을 맺은 관련 업체

○ 글로벌방송을 송출 및 지원하는 다양한 업체 리스트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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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Ÿ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 안산시 9만2천787명 다음

으로 수원시 6만7천73명으로 뒤를 이음

Ÿ 실제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2017년 58,302명, 2018년 

63,931명, 2019년 67,073명으로 꾸준히 증가

Ÿ 다문화가구의 경우 2017년 8,761가구에서 2019년 9,482가구로 꾸준히 증가

Ÿ 다문화가구 가구원 수의 경우 2017년 23,493명에서 2019년 25,722명으로 증가

○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원조례 및 관련 정책

Ÿ 수원시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Ÿ 조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기초생활 적응,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제공할 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Ÿ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대 정책목표, 9개 

중점과제, 31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2020년~2024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 실시

Ÿ 5대 정책목표에 맞는 9개의 중점과제, 31개의 세부과제가 존재하지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자국에 대한 정보습득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은 존재하지 않음

○ 수원시 다문화 글로벌방송 적용가능성 검토 및 소요 예산 추계

Ÿ 수원시 다문화가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482가구로 파악됨

Ÿ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글로벌방송 지원을 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설치비 663,740천원, 이용료 1,706,760천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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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총 2,370,500천원 소요

Ÿ 추후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선별 지원 시 설치비 및 이용료 변동 가능성 

있음

Ÿ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선별 지원 시 소득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신청서 

작성 등 필요

Ÿ 글로벌 방송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셋톱박스로 글로벌방송을 송출할 경우, 이사 

및 이전에 따른 이전비는 발생하지 않음

Ÿ 다만 타 지자체로 이사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셋톱박스 반납 

2    정책제언  

○ 글로벌방송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Ÿ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자국 방송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조사 실시 필요

Ÿ 글로벌방송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현재에도 자국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방송을 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Ÿ 다문화가구의 자국과 한국의 시차, 한국 TV 프로그램과 다른 화질 등으로 인한 

이용 빈도 감소 가능성

Ÿ 특히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 포함한 가족에게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방송의 전체적인 인식조사 필요

Ÿ 욕구조사에 이용료 지속적인 지원과 자부담에 대한 설문문항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이용 여부 확인 필요

○ 글로벌방송 지원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Ÿ 수원시의 다문화가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482가구로 나타남

Ÿ 수원시 다문화가구에 셋톱박스 설치 후, 이용료 지원 등을 고려한다면 적용가능성 

검토 및 소요 예산에 맞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

Ÿ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시의 예산으로 모든 다문화

가구의 글로벌방송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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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등에 관한 검토 필요

Ÿ 추후 차등 지원 및 선별 지원에 따른 소득기준 가이드라인, 신청서 작성 등 필요

○ 글로벌방송으로 적합한 업체 확인 및 리스트업

Ÿ 관련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셋톱박스 설치 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Ÿ 글로벌방송을 송출하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업 필요

Ÿ 수원시에 다양한 국적 출신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글로벌방송이 실시간으로 시청(청취) 가능한지 점검

○ 글로벌방송 지원 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필요

Ÿ 현재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Ÿ 제4조 지원사업에 따르면 자국에 대한 그리움 및 외로움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대안적 방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원시 글로벌방송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함

Ÿ 타 지방자치단체(순창군) 사례를 살펴보면,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의 개정과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4를 통해 글로벌방송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Ÿ 글로벌방송 지원 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글로벌방송 지원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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